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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백〉 제 1 장 적 용 통 칙 

I. 목 적 

이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은 손해사정시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내용년수표 체정기준 

세법상 내용년수를 참고하여 일정율의 환샌율을 적용， 내용년수 

표를 산출하였다． 

3.적용대상 

이 평가기준의 적용대상은 보험의 목적물로 하며， 보험의 목적물 

은 건물， 구축물， 시살， 기계장치， 공 · 기구， 영업용 집기비풍， 가 

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4.보험의 목적의 범위 

( 건 물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둥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가 본건물 

철근콘크리트죄 철골철근콘크리트죽 벽돌조， 석죄 블록 

조， 철골쐬 토벽조， 목죄 간이목죽 간이목골몰탈조， 간이 

철재쇠파이프조 등으로 된 건물을 말한다． 

(3) 시 설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둥에 치장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 

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나 건물의 부속물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1 건물의 부속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위생설비 또는 가스 

설비，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 

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기계장치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랑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 

에게 유용한 장치를 뜻하며， 장치라 함은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둥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 

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한다 

( 구축물 

구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중 건물로 

규정된 이외의 제반 건조물을 말하며， 철도 · 궤도사업용， 발 

전 · 송배전용 · 방송 · 무선통신용， 경기장 · 유원지용 건조물 

및 정웽 포장도뢰 선전탑 둥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 

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공 · 기구 

공구라 함은 작업과정에서 주된 기계의 보조구로 사용되는 것 

을 말하며， 기구라 함은 기계중 구조가 간단한 것 또는 도구 

일반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 

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觸） 가 재 

  

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경과년수 = 사고년월 - 취득년월 

＊경과년수를 구할 때에는 월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가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써 소유하고 

았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료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 

에 필요한 일체의 물풍을 포괄한다 

(8) 차량 및 운반구 

찰도용차량，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용차량 및 운반구 둥을 말한 

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라 함은 원 · 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저장풍이라 함은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소모 

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예 : 가구공장의 연 

마포7 연마지） 

脾） 기계장치 공 · 기구， 영업용 짐기비품， 가재， 차량 및 운반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용도7 구쐬 형식， 시방능력의 기계를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을 산출한다 

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경과년수 = 사고년월 - 취득년월 

＊경과년수를 구할 때에는 월단위 미뱐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5 보험가액 평가방법 

伊） 건물， 구축물， 시설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죽 용도7 짐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 

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웅하여 감가공 

제를 함으로써 현개가액（시가액）을 산출한다． 

(3) 계SLZㅏ산 

상품（제품） 및 원 · 부재료 둥의 재고자산은 평가대싱물건의 

재조달가액이 평가기준이 되며， 재조달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재조달에 소요되지 않는 쾅고선전비， 로열티 등은 제외 

한다1 

＊한재가액 = 재조달가액 



6.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 건 물 

  

(3) 시설 

시설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지 업종발 자산의 추정내 

용년수 및 경년감가올표를 적용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난수 8년， 최종잔가율 20％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10.w％로 한다． 

( 기계장치 

가 감가율의 산출 

추정내용년수란 건물의 효용지속 가능년수를 말하며， 세법 

상의 내용년수에 1.5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 

은 20％로 하였다． 

(2) 구축물 

구축물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5배， 

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가 감가율의 산출 

기계장치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 

배，2.0배를 적용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나 잔가율의 수정 

기계장치에 대한 잔가율은 재조달가액의 30% 이하가 되더 

라도 현재 기계로써 생산계열중에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해당기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한다 다만， 운 

전사용조간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리 

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재조달가액의 3 

0%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적의수정할 수 있다 

（듸 공 · 기구 

공 · 기구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구）제법상 내용년수 

를 참고하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나 잔가율의 수정 

① 건물의 내용년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 

에 있는 건물은 당해 건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로 수정한다 

② 보통의 유지관리 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딩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 

는 건물의 개 · 보수 및 경과년수를 감안하여 잔가율을 

수정한다． （제 2펀 건물의 평가 참조） 

- S 』 



(8)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및 운반구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Uㅐ 

-2.0배를 적용하였고，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단， 보험 

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명기된 차랑은 자동차보 

상 실무지침을 따른다． 

7. 손해사정상 유의점 

(1) 갼물， 구축물 

다．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 

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척은 경 

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영업용 집기비품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는 세법상 내용년수의 1.2배 

-2.0배를 적용하였고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갸 가 계 

가재의 추정내용년수는 （구）세법상 자산별 내용년수를 참조하 

였으며， 최종잔가율은 20％로 하였다 

나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축 건축시기， 용도가 다른 건물의 내용난수와 감가 

율은 건물 연면적에 대하여 합산평균한 감가융을 산출 적 

용하되 복합된 구조’ 용도 및 중 · 개축부분이 전체건물 

（중 · 개축 포함）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이먼 무 

시한다． 다만， 복합구조간물중 한쪽의 구조가 간이목조， 간 

이목골몰탈조， 간이철재쇠파이프조’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융을 적용한다 

7L 문화재에 대한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 

해액의 평가에 있어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라 철거건물의 평가 

퇴거 · 철거가 결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년수， 수익력에 

있어서도 거의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 

가올을 20％로 보고 사고시점에서 철거시점까지의 경과년 

수를 해당건물의 잔여기간으로 보아 최종잔가율과 합산 평 



가한다 

매 모델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추정내용년수는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월할로 안분 평가하며 최종잔가율은 재활용 

도를 감안하여 20％로 한다． 다만， 상용주택 전시장이나 상 

설주택문화관 등 그 구조를 유지한채 장기사용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입중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수시로 개조하 

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살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 

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I」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절 존치기간을 당 

해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나 유의사항 

건물의 종물이나 부속설비로서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특약 

이 없는 한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보험의 목적물은 시설에 해당된 

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부착하거나 설치한 물건이 건물 

에 횹수되지 않고 독립된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부속설비로서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이 벽을 새로 보강했거나 지붕을 다사 이음으로써 

임차인이 부가한 〃벽재료〃와 “기와’’는 건물주의 소유권에 

횹수되므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3) 기계장치 

(2) 시 설 

가 사설의 개 · 보수와 경과년수 적용 

①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 기준 

② 재조달가액의 50% -80％를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설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 · 보수후 경과년수를 

합산 평균한다 

③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개 · 보수시점을 기준한다 

가 중고구입기계의 평가 

①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기계의 신품 재조달 

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②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기계의 상태에 따라 신 

품재조달가액의 30% -50%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 

정한다1 

③ 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품재 

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나 신품구입기계인 경우에도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가 수용장소 

수용장소는 원칙적으로는 건물내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 

택에 았어서의 전용부’분의 베란다 및 처마끝 등에 놓여있 

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단독주택 

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④ 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것보다 낮 

을 경우 :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 

한다 

다． 기계의 내용년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업종 

별로 적용하되 생산공정이 분리되는 경우 당해공정별 각 

각 해당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나 영업용 깁기비품과의 관계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가개이며， 영 

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풍이다． 예컨대， 여 

관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침구류는 영업용 집기비품 

이다 

다． 영업용 깁기비품에 유사한 것 

학자의 서적이라든가 기생의 거문고， 의류 등은 영업용 집 

기비품으로서의 색체가 강하나 통상 가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재로 처리된다 그러나， 농가의 경운 

기， 어망 둥은 금액도 고액이므로 명기할 필요가 있대 

래 기계 · 기구 

가정용 전기기구류가 가재안 것은 당연하나 가내공업적 

프레스와 재봉틀이 몇대라도 놓여있는 경우에는 가재로 

보기가 어려우며 별도의 기계 · 기구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래 신구교환공제에 대한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알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장 

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 

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집기비품 · 가재 

1 5 - 



마 동식물 

약관상 별다른 규정은 없으나 생물은 이른바 가재의 개념 

과는 상이하며 손해의 발생 방법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가재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화분， 수족관은 가재 

에 포함한다． 

〈여 백〉 

 

 

 

바 서홰 고서류， 골동픔 둥의 감가상각 제외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개인소장 서홰 고서류， 골동품에 대하여는 공인감정기관 

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홀 하지 않는다． 

사 기타 

① 안경， 틀니， 콘택트렌즈’ 의수족 둥은 신쳬의 일부이지 

만 분리상태에서 손해발생시에는 가재도구로 평가한다 

② 은수저의 경우 斗용시에는 가재에 포함하며， 보관시에 

는 귀금속에 해당하다， 



〈여 백〉 제 2 장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여 백〉 
	

제 2 장 보험가액의 평가기준 

제1펀 총 론 

I.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평가의 중요성 

손해보험의 사명은 알정한 우연적 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를 보상하는 것이다1 다시말해서， 손해보험은 피보험물건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보험에 대한 기본개념으로서 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 

는 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기는 손해일 것， ② 손해액의 산 

정에 있어서는 이른바 이득금지의 원칙에 상웅하는 공정을 기 

함이 필요하다． 이점 때문에 법률과 약관은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섕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의한다 

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계（상법 제676조） 이와 같이 보험가액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이며， 결국 평가는 손해의 보상과 표리의 관 

계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이 손해보험에 있 

어서는 초과보험， 얄부보험의 규정이 있고， 보상액 산정에 관해 

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상이하다1 다시 말해서， 보험금액이 보 

험가액에 상응해서 적절히 설정하게 되멩 보상액은 그 손해가 

전액이지만， 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설정되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초과보험이 되어 무효가 되며（상법 제669조） 또 



H. 보험가액 평가의 기준 

일반적으로 평가라 함은 그 평가대상물에 대해서 평가목적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그 가치를 판정하고 가액으로서 표시하는 

것이다． 보험가액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법률이나 

약관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나 

약관에도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 경우 평가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제외국의 법률예와 약관예에 비추어 보아도 평가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이것을 계속사용재와 교환재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계 

속사용재에는 건물， 기계장치， 영업용 집기비품류， 가재가 속하 

며， 교환재에는 상품이 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상예 관한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가 

에 있어서는 계속사용재이거나 교환재이거나를 불문하고 그 재 

취득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1. 계속斗용계 

부동산 감정평가방식으로서는 ①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 

②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③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등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한다 원가 

방식（복성식 평가법）이라 함은 동일구조’ 용도， 질， 규욱 형， 

능력의 것을 개조달가액（신조달가액）을 산출해서， 그것으로부 

터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 등에 상웅하는 감가를 공제한 한재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재조달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는 ① 건물의 경우 재건축 

비를 또 기계 · 영업용 집기 둥의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 

으로 하는 방법이 원칙이지만 ② 이것을 추산하는 펀법으로 

서 평가대상간물의 취득시에 있어서의 재조달가액 및 취득시 

로부터 평가시까지의 가격변동율을 알 경우에는 그 재조달가 

액의 가격 변동융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무상 

으로는 ①의 방법에 의한다． 감가공제방법은 이른바 정액법， 

정율법 둥이 있지만 질무장으로는 첫액벅이 채택되고 임타 

Z 교환재 

교환재인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사용이란 관념은 아니므로 일 

부의 예외（덤핑물품’ 사장품 둥）를 제외하먼 재조달가액이 재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구입상픔이라면 ① 그 구입가격에 

운임， 제비용를 가산한 다시말해서 구입원가가 재취득가액이 

되며 ② 생산공장에 있는 반제품， 재공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②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게 설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 

으로써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급책임액은 보험금 

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되고 괴보험자로서는 

손해의 전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상법 제 

674조） 

따라서 이상적인 손해보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의 보험 

가액을 적정히 평가하고낫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험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펀 건물의 평가 가액에 그 공정에 따른 공임， 기타의 비용를 가산한 금액이 

재취득가액이 된다． 

이상이 평가기준의 원칙이지만 평가대상물의 종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다， 
I. 건물의 정의 및 분류 

It. 간물의 정의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 

과 벽이 있는 것으로써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 

도를 위하여 인공척으로 죽조된 건조물을 말한다． 건물에는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둥도 포 

함된다． 

2. 건물의 범위 

( 하나의 건물 

하나의 건물이란 건물의 외벽， 기둥’ 보， 지붕（지붕틀 포 

함）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고 모 

두 독립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하여 그 부분을 하나의 건물로 본 

다 

가 통로로만 사용되는 복도로서 접속되는 간물과 공통의 

뵈 지붕〈지붕틀 포함）을 갖지 않는 것 

나 달아낸 지붕（본건물 I충에서 벽체없이 경사지게 달아 



낸 지붕을 말함） 

( 건물인수의 단위 

화재보험 계약규정에서는 건물인수단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간물을 

에는 ”하나의 건물〃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외에는 그 일부만 

외하여 인수할 수 없다．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전체를 인수단위로 하고 

인수하거나 그 일부만을 제 

가 지하실（반지하실 제외） 및 기초공사를 제외한 경우 

나．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 또는 공유부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할 경우 

다． 건축《공사）도급업자가 인도전의 공사부분을 보험의 목 

적으로 할 경우 또는 발주자가 인도를 받은 부분을 

보험의 목적흐로 할 경우 

(3) 본건물 외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갱 간팝 네온싸임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건물의 종물《從物， 그밖의 부속살비 

화재보험이나 동 계통의 종합보험 보통약콴에 의하면 피 

보험자 소유의 간막이 및 건물의 종물， 전기， 가스， 난방， 

냉방， 그밖의 부속설비는 특약으로 제외하지 않는 한 보 

험의 목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통상 갼물이라 함은 이와같은 종물과 부속설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나 건물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간막이라 

든가 건구（建具） 등을 장치하거나 조작비를 부담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약관에서 

말하는 종물이나 부속설비의 범위는 보험회사의 책임범 

위와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되며 법률적인 넓은 

측면에서 볼 때 민법상의 건물로 해석되어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된다고 생각되나 민법 제1예조에는 

주물〈건물）의 소유자가 주물의 상용《常川）에 공〈供）하기 위 

하여 자기소유에 속하는 다른 물간（조작설비 등）을 부속 

사킨 경우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하고《민법 제I田조 제I 

항） 그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로《민법 제103조 제2 

항） 규정하고 있다놈 

이러한 취지로 보면 갼물에 부속된 물건은 건물과 같은 

소유에 속하는 한 그 건물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소유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위를 판정하기는 곤란할 경우가 많고 또 손해발생시에 

는 피보험이익의 유무， 종물의 가액이 높홀 때에는 보험 

금액의 적부에 대하여 분생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보험계 

악 인수시 건물에 포함하는지 또는 제외하는지 그 여부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속물매수청구권과 철거권긔이 된다 

	

참고로 보험계약상 이와 같은 부속물의 법률구성을 살펴 
	

② 분리하여도 간물본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임차인（차가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민법 제a조 단서에 준거한 것으로서 차양， 간판， 

	

건물에 시설한 물건을 모두 조작설비로 보는 예가 많은데 
	

건물에 고착 안된 간막이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 

이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은 것은 권원（사용권 내지 차용권）에 의하여 건물 

에 부속한 것이며 이를 분리 복구하여도 건물본체 

7L 부속물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k 피보험이익은 소유권에 

	

준거법으로서는 민법 제64‘조1）와 민법 제256조2) 단서 
	

의거하는 철거권이다． 

에 해당되는 수도f 전기， 가스시설이나 다다미， 갼구 

	

（麒） 또는 차양과 간판 둥이 있으며 이것은 다시 분 
	

나 부합물 

	

리， 복구시의 건물본쳬에 대한 영향에 따라 다음과 
	

준거법으로서는 민법 제a조 본문에 해당되는 마루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바닥， 다락방， 기타 개장부분이며， 예컨대 임차인이 

주택을 요정식（또는 사무실올 다방）으로 개장하기 위 

	

① 분리하먼 건물본쳬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 
	

하여 창문을 내거나 벽을 고치거나 마루 둥을 깔았을 

는 것 
	

경우 이것은 건물의 일부까 되어 임차인 독자의 소유 

	

즉， 민법 제646조에 준거하는 것으로서 수도 전기， 
	

가 안된다놀 이런 기둥， 벽이나 마루 둥과 같이 건물과 

	

가스시설이나 다다미， 건구〈또는 벽의 일부에 고착 
	

합체되어 이것이 건물의 본체에서 분리 복구되는 것 

시킨 간막이 포함）가 해당된다· 
	

이 경제적 불합리로 판정되는 것으로 괴보험이익은 

	

이와 같은 것은 간물사용장의 펀의를 중가시키기 
	

유익비경장환청구권4)이다· 

	

위하여 시설되었으나 건물의 구성부분에 속하지 
	

이상과 같은 부속물， 부합물 둥 조작설비중 부속물은 

	

않는 반면， 시설결과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채권이므 

	

가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분리하면 경제상 불리한 
	

로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화재보험이나 각종 종 

	

것을 말한다． 피보험이익은 소유권에 의거하는 부 
	

합보험에서는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조작설비계 



주4)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 

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 

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 

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중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 

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 

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 

(5) 공사비의 분류 

간물의 공사비를 검토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약은 부속물에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속물의 평가 

방법은 철거한 경우의 시가가 아니고 건물에 부착한 

상태로 계속 사용할 경우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 

다， 

주I)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 

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 

속한 건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주기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 

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갸 간물의 일부인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건축주의 지급재료（목재， 마감재료 등）, 옥내의 전기， 

가스， 수도7 냉방， 난방 각 설비， 붙박이 가구 

주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복구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斗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허ㅣ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나 건물로부터 제외되는 것 

대지정지비， 건물취득비， 수목이전비， 옥외의 전기 둥 

의 각 인입（引사）비용， 조경비 



U. 건물의 평가 ③ 건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평가는 건물의 내용년수에 준한 

다＊ 

I. 평가방법 

총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물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며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 

조’ 용욱 잘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꿍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옹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 

써 현재가액（시가액）올 산출하는 방법이다· 

＊한재가액 = 재조달가액 감가공제액 

（주）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소위 재건축비를 말하며 설계감리 

비도 이것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감가공제액의 산 

출방법은 총론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액법에 의 

한다． 

또한 재조달가액（재간축비）의 산출방법은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① 평가대상물건에 대하여 목재， 철재 둥의 사용재료의 종별， 

풍목， 수량 및 소요노동시간 등을 적산하여 각각의 단가 

에 재료량 및 노동랑을 곱하여 당해 물건 전체의 공사원 

기를 구하고 이것에 부대경비， 운반비를 가산하여 재건축 

비를 산출하는 방법 

② 평가대상물건 또는 동 유형의 물건에 대하여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후의 가격변동율《건축비 지수） 

을 곱하여 재간축비를 추산하는 방법 

2. 기초공새 부속설비공사 

현재 행하고 있는 건물의 보험계약에는 계약자의 선택에 의 

하여 ① 기초공사비를 제외하는 경우와 ② 부속설비공사를 

건물본체와는 별개항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초공사 및 

부속설비는 건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주） ① 기초공사라 함은 터파기공＾L 흙막이공시》 지정공사， 

기초판공사 둥을 말하며， 기초공사비중 지반보강을 

위한 Rie 설치비용 등은 계약자의 명시적인 부보의 

사표시가 없는한 제외한다． 

② 부속설비라 함은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 

수위섕설비 또는 가스살비，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 

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을 말한다． 

ifi. 감가공제액의 산출 

I. 감가휼의 산출 

앞서 "II. I. 평가방법”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계속사용재로 

하여 건물 감가공제는 정액법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괴 감 



가공제액은 재조달가액에 평가시점에 았어서의 감가율을 곱 

하여 산출한다． 

감가율의 계산cI1는 그 안자로서 ① 추정내용년수， ② 최종잔 

가율， ③ 경과년수가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추정내용년수란 

건물의 효용지속가능년수를 말하며 세법상 내용년수의 1.5배 

- 2.0배를 적용하았다’ 

또한 여기서 최종잔가율은 추정내용년수 경과시에 있어서의 

재조달가액에 잔존가치에 대한 비율이며 간물종별 전반에 걸 

쳐 20％로 하였다． 따라서 감가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방법 ; 소정의 추청내용년수를 사용하는 겪우 

7ㅏ 건물의 개축 또는 대수선시 경과년수 적용 

①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건축년도 기준 

② 재조달가액의 50% - 80 ％를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 

초 건축년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 · 보수후 경과년수 

를 합산， 평균한다． 

③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 개 · 보수시점을 기준한 

다 

3.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난감가율=쁘里笠 臘皿 

     

이 문화계에 대한 감가상각 졔외 

문화재보호법ㄱ에 의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험가액 및 손 

해액 평가에 있어 감가장각을 하지 아니한다 
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경과월수／ 12) 

2. 잔가율의 수정 

(1) 건물의 내용년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에 

있는 건물은 당해건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30％로 

수정한다 

주5)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의 종류 

① 유형문화재 

공예품 등 

② 무형문화재 

아래의 것중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 

치가 큰 것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서， 조각，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 보통의 유지관리외에 건축법상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 

하는 축부 및 내부 마무리 수리공사가 된 경우에는 건물 

의 개보수 및 경과년수를 강안하여 잔가율홀 수것하다． ③ 기념물 : 패총， 고분’ 성지（자자）, 긍지（宮址）, 요지（窯 



址）, 유물포함충 등의 사적지 

④ 민속자료 : 의식주， 섕업， 신 0)-0i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둥 

· 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지정문화재 

② 시 · 도지정문화재 

(2) 복합구조건물의 내용년수 

해당구조， 건축시기， 용도가 다른 건물의 내용년수와 감가 

율은 건물 연면적에 대하여 합산평균한 감가율을 산출 적 

용하되 복합된 구조， 용도 및 중 · 개축부분이 전쳬간물 

（증· 개축 포함）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20% 이하이면 

무시한다． 다만， 복합구조건물중 한쪽의 구조가 간이목축 

간이목골몰탈죽 간이챨재쇠파이프조， 컨테이너일 경우에 

는 각각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을 적용한다． 

(3)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 

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흐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 

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4)철거건물의 평가 

퇴거 · 찰거가 결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년수， 수익력에 

있어서도 거의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최종잔 

가율 20％로 보고 사고시점에서 철거예정 A^l점까지의 경과 

년수를 해당건물의 잔여기간으로 보아 동 잔가율을 최종 

잔가율과 합산 평가한다 

3 19. % 

건측시점 사고시점 절거얘정시점 최종잔가읠｀20%) 

〈산 출예 시 >구조 匯F경년 감가율경 과년수총감가 면적（ 
m今― 7躇치 

철근콘 

크리 

트조 

벽돌조점포 

여관1. 07%1 
.띠％20 

1021. 

4%16.0%4

201 

6 03聊 	1 	계303 
 」 58 80평균 가 588 	ㅜ 30 

x가 중 1 = 총감가율x면적 
평균감가율 가중치면적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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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펀 구축물의 평가 ※ A : 잔여기간의 잔가율〈잔여기간 x 경년감가율） 

B = 최종잔가율찮0%) 

4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 【잔여기간《사고시점에서 찰거 

예정시점의 기碑 X 경년감가율 + 최종잔가윅盼I 

· 잔여기간의 잔가휼(A) 산정시 적용되는 경년감가율은 

【별표1】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기준을 적용한다 

I. 구축물의 정의 및 범위 

1. 구축물의 정의 

구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중 건물로 

규정된 이외의 제반 건조물을 말한다． 

2. 구축물의 범위 

철도 · 궤도사업용， 발전 · 송배전용， 방송 · 무선통신용， 경기 

장 · 유원지용 건조물 및 정원， 포장도로괏 선전탑 둥 기타 토지 

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II. 구축물의 평가 

1. 평가방법 

( 건물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평가대상 구축물과 동일한 구 

조， 규모， 용도 및 질로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재구축비를 

산출한다 

(2) 구축물은 구조별， 용도별로 다종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피 

보험자측의 설비관련자료（도면， 간적서）를 기초로 재구축 

(5) 모탤하우스의 평가 

모델하우스의 추정내용년수는 존치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월할로 안분 평가하며 최종잔가율은 재활용 

도를 감안하여 20％로 한다 다만， 상용주택 전시장이나 

상절주택문화관 둥 그 구조를 유지한채 장기사용의 목적 

으로 설치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수시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부분과 상살구조물을 구분평가한다 

인테리어의 내용년수는 해당사업 전시기간으로 하고 상설 

구조물의 추정내용년수는 【별표11 건물 구조별 내용년수 

를 따른다． 다만， 상설 모델하우스가 아닌 경우는 가설 존 

치기간을 당■사고시점의 사업기간으로 한다． 

IV.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I】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난감기율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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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시설의 평가 

I. 시설의 정의 및 범위 

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대규모 구축물을 제외하고는 이러 

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 조사시 구조 및 재 

료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측된 치수를 근거로 산출된 물량 

에 재료비는 시중가격올，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한다 

( 특수한 구축물부위는 전문관련업자의 견적서를 토대로 한 

다 

m.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 

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갸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시살의 정의 

시설이란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 

록 간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살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II. 시설의 평가 

1. 평가방법 

( 건물의 평가방법과 같으며， 평가대상 시설물과 동일한 구 

조’ 규모， 용도 및 질로 재설치하는데 필요한 재시설비를 

산출한다． 

VI. 구축물의 추정내떼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기 구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휼표 참조 
(2) 시설은 구조별， 업종별로 다종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피 

보험자측의 시살관련자료（도면， 견적서）를 기초로 재시설 

비를 산출하여야 하나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않으므로 현장조사시 내외부 마감재 

료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측된 치수를 근거로 산출된 물량 

   

   

   



에 재료비는 시중가격을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3뱁 손해사정상 유의사항 

한다． 

( 특수한 시설부위는 전문관련업자의 견적서를 토대로 한다 

III. 시설의 감가율 적용 

1. 시설의 추정내용년수 및 감가율 산출 

시살에 있어서 추정내용년수는 ！별표3】 업종별 자산의 추정 

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를 적용한다건단， 숙박 및 음식점중 

【별표4】 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년수 8년， 최종잔가율 泌％로 

하고 경년감가율은 매년 iaw％로 한다 

이 시설의 개 · 보수와 경과년수 적용 

7ㅏ 재조달가액의 50% 미만을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 

초 시설년도 기준 

나 재조달가액의 50% - 80％를 개 · 보수하였을 경우 : 

최초 시절난도로부터의 경과년수와 개 · 보수후 경과 

년수를 합산， 평균한다． 

다． 재조달가액의 80% 이상일 때 : 개 · 보수시점을 기준 

한다． 

2.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 

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20% 。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하
 

하
 

용
 

하
  

인
  

한
  
적
 

과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헙 

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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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펀 기계장치의 평가 

I. 기계장치의 정의 및 분류 

동력， 전력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계（ N1: 보일러， 내연기관’ 

중기기관， 터－빈， 전동기， 발전기 둥） 

   

1. 기계장치의 정의 

광의의 기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반형하거나 전달 

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를 뜻하며 미싱， 발전기， 안쇄기， 

선반 둥이 그 일례이다， 또한 장치라 함은 연소장치， 냉동장 

치， 전해장치 둥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뜻하고 석유정제장치， 석유화학 

장치， 약풍제조장치 둥의 이른바 〃Hat류〃’도 이에 포함된다 

기계 및 장치중 〃장치’’에 대해서는 정형적인 것은 비교적 적 

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가도 개개의 대상물건마 

다 개별적 조건을 고려하여 행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통적 

평가방법의 설명과 평가장의 기준치 또는 표준치 등의 설정 

은 극히 곤란하다． 

Z 기계의 분류 

기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만 다음과 같다  

(2)작업기계 

원동기에서 받은 에너지에 의해 작업을 하는 기계（예： 금 

속공작기계， 섬유기계， 제재기계， 목공기계， 하역운반기계 

둥） 

(3)측정기계 

정보원， 분석대상에서 필요한 측정치를 도출하여 표시하는 

기계（예： 재료시험기， 측정기 등） 

( 지눙기계 

다수의 tbta에서 올바른 논리와 계산에 의해 필요한 지식 

을 얻는 기계（ NI: 전자계산기， 수치제어장치 둥） 

상기 4가지 분류중 공장둥에 있어서 통상 기계설비의 주류를 

형성하는 것은 ((2) 작업기계이다 그밖에 원동기， 동력전달장 

치， 제조기계， 운반기계 둥으로 대별하는 분류법도 있다． 

( 동력기계（원동기） 

에너지원（석탄， 석유， 태양옘 중력 등）。］ 지닌 에너지를 

- 44 【 



② 기계기구류의 저장품 등 

기계기구류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생산라인 

중에 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상사용을 

위한 단기간의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보콴하 

는 것은 저장품a로서 별도의 목적물로 분리하여야 하 

며， 사용중이던 톱날， 바이트 등은 소모 공 · 기구로 본 

다l 

③ 소모품 

일상사용하고 있는 잉크， 연료， 기계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유 둥의 소모품은 기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 

나 변압기내의 절얀유〈絶緣油）와 같이 기계의 일부까 

되는 것은 기계의 일부로 본다 

3. 손해사정의 유의사항 

( 건물의 내외 

기계기구류에 있어서도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용건물 

을 명시하고，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옥외살비장치로써 부 

보하게 된다． 따라서 2동이상의 건물에 걸쳐있거나 또는 

옥외에 나와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에는 간물로부터 최초의 접속부분까지라고 해석되는 것이 

상식이다． 

단， 기계의 특성상 건물의 내외에 걸쳐 설치하는 것이 필 

수적인 기계는 예외로 한다（예 : 소각로의 굴뚝， 횹진기의 

횹친장치 및 세정장치， 냉각기의 웅축장치 등） 

( 설치비용과 운임 

전술한 대로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장각을 하여 

산출하나 재조달가액에서 설치현장까지의 운임， 설치비용 

이 포함된다 

(3) 특히 문체가 되기 쉬운 사항 

① 동력배선 

동력배선중 건물의 구조쳬에 설치된 동력배선은 건물 

로 평가하며 건물의 구조체（분전반 또는 콘센트）에서 

발도로 분기되는 배선은 기계로 본다 

④ 촉매， 냉매， 열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쳬화학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기계 

장치안에서 화학반옹을 촉진（촉매） 또는 온도변화의 매 

체（냉매， 열매）가 되므로 본래 부자재로 다루어지며 별 

도의 목적물로 본다 

다만， 생산라인중에 있는 것은 기계장치에 포함되는 경 

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의도가 계약상 

명확할 경우， 기계장치가액에 가산해서 평가한다 또 

이러한 것들이 기계장치의 일부를 이루고갇 이것이 없으 



면 기계장치의 효용이 없게 되는 것은（냉동기중 암모니 

아가슥 프레온가스 둥의 냉매） 부자재이지만 명기하지 

않아도 기계장치에 포함된다 

H. 평가상의 특질 

기계는 건물 및 가재와 같이 계속사용재이므로 그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자연열화 등에 상웅한 감가공제 

（경제적 진부화에 의한 감가는 제외）를 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기계의 재조달가액이란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기 

계를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가액으로서 기계본체의 가격외에 각 

종부속품， 예비품， 치구 등의 가격 및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경제적 진부화에 의한 감가란 보다 고성능， 고정도（高精

嚼 기계의 출한으로 인한 현존 기계의 상대적 가치감소 경향 

을 말한다 

보험가액（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기계는 그 종류， 용도， 구조， 형식， 시 

방 둥이 극히 다양하므로 실제평가에 있어서는 우선 당해기계 

가 어떤 종류 및 용도의 기계인가를 알아보고 恤欌r명， 형식， 

시방《능력， 치수， 출력， 작업속도， 정도（精嚼， 조작성 등을 말한 

다） 등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필取『 있다 이와 같은 丑ㅏ사항 

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평가상 특히 주의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k 

I. 시방《示方）의 다윈성 

기계의 시방은 일반적으로 복잡■하」 때문에 한가지 시방만으 

로 그 기계의 능력 또는 가액을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 

컨대 인쇄기계의 능력을 보아도 인쇄방법（활판， 옵셈 그라비 

아 등）, 인쇄색수， 인쇄용지의 크기， 인쇄속도， 조작방법（수동， 

자동， 반자동） 둥에 따른 가격차가 있으며， 또한 기계본체외 

에 각종부속품， 예비품， 치 · 공구 둥도 본쳬가격과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들의 장치상황 확인도 중요하다 

2.기계의 개별가격성 

일반적으로 설비가 되는 기계의 가액은 섬유， 잡화， 경기계（미 

싱， 카메라 등） 둥과 달리 구조’ 시방 둥의 M囹1町에 따라 여 

러 가지7『 있어 포괄적인 표준시장가격의 판정이 곤란하며 

M닒kEr별 개별가격의 성격이 강하다 

3.斗용 및 유지조건 둥에 의한 가격차 

상기 1, 2항은 신품기계에 대한 것이나 경년기계 및 중고기계 

의 평가는 더욱 복갑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계는 경과년수 

는 물론 사용 및 유지관리조건 등에 따라 현존가액을 달리하 

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내부에서는 기계설비의 신 · 중설， 대 

체， 폐기를 하기 때문에 개개 기계의 취득년도가 다양한 것임 

은 말할 나위도 없다． 



ifi. 재조달가액의 평가 

I. 평가방범 

보험가액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재조달가액의 평가방법 

은 다음과 같다 

이 평가기계의 기종， 용도7 陂 l1(er명， 형식， 시방능력 둥을 기 

계대장 또는 고장자산대장， Nant Mate 등으로 조사하고 

다시한번 瀚1〔r, 상사， ta1er, 관계단차］ 둥에 조회하여 

당해기계의 거래가격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2) 전술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올 

여러가지 병용하여 종합판단하여 추정평가한다． 

7ㅏ 유사품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와 구조， 형식， A]방능력 등이 비교적 근사한 

다른 기계의 거래（시장）가격에서 당해기계의 가액을 

추정하는 방법 

고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기계의 제작년도로 거 

슬러 올라가 그 당시의 신품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 

여야 한다 단， 수입기계의 경우 최초의 수입시 발부된 

수입면장 둥을 통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1 

또 개조， 중설 등의 과정으로 기계와 관계없이 철거한 

비용과 할부판매대금의 금리가 고정자산대장에 산입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다． 단위능력당 가격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의 출력수， 작업능력 둥을 조사하여 여기에 

단위능력의 평균시장가격을 곱하여 개산가액을 추정 

하는 방법． 특히 I점 1xJ만원 미만의 기계， 기구， 공구 

는 소액의 자산으로 자잔대장에 기재가 생략된 경우 

가 있으므로 평가시 실제로는 실태를 조사하여 가산 

할 필요가 있다 기구， 공구류의 평가방법으로는 공구 

수， 기계대수， Unil수에 각각의 표준액을 조사하여 전 

쳬수에 걸쳐 가액을 구하는 방법 혹은 간펀법으로서 

기계의 평가액에 경험적 비율을 곱하는 방법이 이용 

된다 

나 취득가액에서의 추정 

평가기계의 원시취득과 동 취득년도를 고정자산대장 

등으로 파악한 후， 이것에 적당한 물가지수를 이용하 

여 평가시점의 재조달가액을 환산하는 방법， 특히 중 

2. 질무상의 참고사항 

기계재조탈가액의 평가방법은 전기한 대로 이지만 실제문제 

로서 종류가 많고 구축 성능이 복잡한 7］계에 대해서 전문가 



가
 

는
 

아닌 자가 평가작업에 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에서 

극히 소범위의 기계에 대해서만 평가실무상 기초와 관련 

있는 기계의 시방능력의 구쳬적 파악방법을 참고로 제시한다 

(1) 기계의 긺기종， 능력“ 파악방법 

나 기계능력의 파악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대상기계의 “기종〃이 명확 

히 파악되면 다음으로는 그 기계자처」의 능력을 판정 

한다． 기계의 능력은 기계에 따라 각각 다르다． 금속공 

작기계， 프레스， 섬유기계의 능력표시가 여러가지로 틀 

림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의 전기종 

에 대해 그 능력파악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계살비중에서 대표적이라고 생 

각되는 작업기계의 능력 파악방법을 참고사례로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공작기계， 목공기계， 합성수지가공기계 둥 가공기 

계의 능력은 통상 '〉ㅏ공능력”에 따라 대표된다． 

7L 기계분류의 명확화 

기계의 구조， 성능， 시방（능력， 치수， 기타）둥의 파악에 

앞서 필요한 것은 '‘기계”의 분류상의 지위， 즉 그 기 

계가 어떤 종류의 기계인지를 “세분류항목큔‘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의 평가시에는 우선 첫 

째로 해야할 일은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최종제풍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를 아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 기계가 그 공장에서는 

무엇을 작업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어떤 

용도， 재질， 형상， 치수의 부풍을 제작（가공）하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것에 따라 기계의 〃대분 

류기종명”이 판명되는 셈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합성수지제품r7홀 제조하는 공장에 있어서 

도 기계설치 전부가 합성수지 가공기계만이라고 한정 

할 수 없다． 금형제작용의 금속공작기계나 치 · 공구제 

작， 수리용 공작기계 등이 설치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금속공작기계 · … 보통선반， 단통연삭반 : 

스윙 x 중심간 거리 

（가공최대경 x 가공최대길이） 

볼반(Drilling rmchine) : 구멍 

파는 능력（최대직경） 

．목공기계 … … 보포 : 최대가공폭 

．합성수지가공기계 · · 형쳬능력（톤） 또는 사출용량 

’인쇄기계 … … 인쇄방법， 안쇄색수（2색， 4색 등） 

．기계프레스 · · … 가공최대압력（톤） 



Iv· 감가공제액의 산출 

기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에 따른 손모 및 자연열화에 근 

거하여 점차적으로 감가를 해가는 것이 통상적이다 평가시점에 

있어 기계감가공제액（개조달가액x감가율）은 기업회계상 예정된 

감가상각과는 상이하며， 어디까지나 경험에 비추어 실제로 감가 

하는 것이 통례이다． 

다시말해서 구체적夕로 당해기게의 성능열화도를 측정하고 주 

요부품， 부속품의 장치상황을 조사하고 그 감가울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 방법에 따르는 것은 실제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척용하는 감가율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추정내용년수 

기업은 그 경영상 기계에 대하여 정기적 보수 및 부픔， 부속 

픔의 정비를 하여 그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통상이다1 그러나 

그 보수비와 정비비는 기계의 사용기간이 길어침에 따라 점증 

하므로 어떤 기간 경과후에 이들 비용과 성능과의 관겨1 및 경 

영상의 요청에서 신구기계의 교쳬가 이루어진다1 그 기간， 즉 

당해기계의 유효사용가능년수가 추정내용년수이다 그러나 그 

기계의 “현물〃을 보고 가공부품의 송입구， 부품대 또는 작 

업대나 주축， ’』바이트〃’, 형（琵蠟 둥 주요작업 Unil 둥이 판 

명되면 이 부분의 치수를 계측하는 것도 가공능력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기계가 가동할 수 있는 상태 

에 있는 경우에는 현살의 작업상황을 봄으로써 똑같은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공능력이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계를 구동시키는 동력의 출력（대개 전동기 

의 출력） 또는 당해기계의 〃제품중갛’ 등을 코『한다． 가 

공능력， 주전동기출력， 제픔중량의 3자가 파악되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이들중 하나만이라도 파악되면 평가작업의 

개략을 전망할 수 있다． 

(2) 시장가격 수치 

개별성이 강한 기계류에 대하여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평가한다 



의 경향이 되괴 시장가치성을 중시하면 기업회계상 통상 이 

용되는 정율곡선의 경향이 된다 

< 경년감가곡선 > 

100% 
(I; 

5 년 	10 난 	15 년 

（법 정 내 용년수） （주정 내 용년수） 

것이 몇 난안지는 당해기계의 생산성， 운전 및 유지관리조간 

요구되는 성능， 정도（精쎄 등 각각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일반기업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가동상황， 경과년수별 

기계의 보유비율을 감안하여 추정내용년수를 고려한 경우 기 

업회계상 실용되고 있는 법정내용년수를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최종잔가율 

최종잔가율이라 함은 추정내용년수를 경과하고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없게 된 기계에 대해서 처분가액의 재조달가액에 대한 

비율을 말하며 최종잔가율은 20％를 적용한다 

3.경년감가방식 

기계의 사용손모， 자연소모에 따른 감가 이른바 경년감가방식 

（가치쳬감방식）에 대해서는 물리적 손모를 중시하면 정액직선 
교  낮   계 및 업종법정내용 수xZO 

0  기계 · 장치의 추정내용년 

수  산 근 匡감 판 요소실 용 정내 년 A성능 

·  도  	조 도 · 
마모 · 부식성이특 

히  높   계   	종법정 용 수× . B성능 
· 정  · 조 도 

· 마모 · 부식 

성 이보 인 기계 및 업종법 내 년수 . C성능 
· 정  · 조업   	마 

모 · 부식성이비 

주） 설치조건， 유지관리， 사용조건 등이 현저하게 나쁠 경 

우의 추정내용년수에 대해서는 적의 수정할 수 있다． 

0 기계류의 추정내용년수표 

【별표5】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표 참조 

특히 세법에서는 정액법（직선식） 또는 정율법（곡선식）의 

것이라도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계의 

어느 

사용 



가치도 실무상 편의성을 고려하여 건물과 같이 정액법을 사용 

한다． 

② 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기계의 상태에 따라 신 

풍재조달가액 30% - 50%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 

정한다 

③ 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품재 

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④ 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것보다 낮 

을 경우 :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 

한다 

정엑법에 의한 경년감가율 계산식 

· 경년감가율 

_ 재조달가액 1W溜 - 최종잔가율珊％ 
- 	추정내용년수 

· 감 가 율 = 경년감가율 × 경과년수 

.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감가율 

4. 잔가율의 수정 

전술의 정액법 감가방식에 따른 잔가율은 재조달가액의 30% 

이하가 되더라도 현재 기계로서 생산계열중에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한다 다 

만， 운전사용조건， 유지관리조건이 양호한 기계 및 개조， 대수 

리를 한 기계에 대해서는 그 실태에 따라 재조달가액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내에서 척의수정할 수 있다． 

(2) 신풍구입기계인 경우에도 신품개조달가액을 감가상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3)기계의 내용년수를 적용항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적용하되 생산공정이 분리되는 경우 당해공정별 각각 해 

당업종별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5. 손해사정시의 유의사항 

( 중고구입기계의 평가 

①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기계의 신풍재조달 

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신구교환공졔에 대한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 

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 

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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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헙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둘 수 있음 

 

· 감가장각이 적용되지 않는 수리비용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제적 가치중대에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없는 아래의 수리비용 

가 해쳬비 

나 재조립비 

다． 검사비 

래 운반비（단， 검사비， 운반비는 통상 공과잡비에 포함 

되나 별도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V. 기계 및 장치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별표3】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 손해액 평가방법 

가． 수리비용에 따른 해당 공과잡비의 비율을 산출함 

나 감가상각을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는 수리비용의 

분류 

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수리비에 대하여 가항에서 산 

출한 공과잡비룔 포함하여 감가장각한 금액 인정 

래 감기장각。］ 적용되지 않는 수리비에 대하여 7ㅏ항에 

서 산출한 공과잡비를 포함한 금액 인정 

마． 검사비， 운반비 자체가 공과잡비 항목이므로 실비용 

인정 



제6펀 공 · 기구의 평가 

I , 공 · 기구의 정의 및 범위 

길이즉정용 

회전수측정용 

2. 기구는 기계중 구조가 간편한 것 또는 도구일반을 표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측정기구류가 이에 해당된다． 

연구쇠 영업소내의 실험기구， 측정기구는 집기비품으로 평가 

하며 공장실험살 및 작업장내의 시험기구， 측정기구는 공 · 기 

구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3. 원본， 모형， 틀 둥 

주형， 금형， 지형， 목형， Film 둥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았다． 따라서 평가시 

에는 우선 그 점에 대해 계약자의 의향을 구하고 명기여부에 

따라 그것에 상응한 평가를 한다． 또 주형， 금형， 지형， 목형， 

Film 둥은 거의 모두 특주품이며 斗용빈도가 업종， 기업에 따 

라 다르며 개개의 추후 재활용도가 미지수인 점과 진부화된 

것이 오래 보존되어 있는 알이 많으므로 평가상 주의를 요한 

다1 

H. 공 · 기구의 추정내용년수 

공 · 기구의 감가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항목을 적용하되 그것이 

어려울 경우 皿을 적용할 수 있다． 

공 · 기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1. 공구는 작업과정에서 주된 기계의 보조구로 4용되는 것을 

말하며 그 용도를 대별하만 댜음과 같다 

절삭（切削）공구 

절발（切拔）공구 

타발（打拔E구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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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手動）공구 

공기동（空氣動）공구 

전동（電動）공구 

세 목 추정내용 
년수I년） 擺 

유압7 전동， 수동 공기구와 
금속제의 공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10.예％ 

금형， 주형 및 금속제모형의 
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S 16.田％ 

목형， 지형． 및 비금속제 모형의 틀， 

필름， 활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게．田％ 



제7펀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I. 영업용 집'l비품의 정의 및 범위 

영업용 집기비품이란 일반적으로 직업상의 필요에서 사용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소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些 
국이 

영업용 집기비품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기계기구류라고 호칭되고 있는 것중， 예컨대 의 

료용 기계라든지 세탁소의 프레스 기계와 같이 〃기 71]'’ 라고 

호칭되어도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가동， 사용하는 것이 아니 

고 판매 또는 서비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는 집기비 

품의 범위에 포함된다 

ifi. 감가공제 

공 · 기구에 대해서도 재조달가액에서 斗용에 따른 손모 및 경 

과년수 등에 상웅한 감가공제를 하는 것이 통상이나， 공 · 기구 

중 재조달가액이 소액이어서 개별구입 시기에 대한 조사가 어 

려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수시로 대체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반적으로 개개 공 · 기구의 신진대체에 따른 효용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전체 공 · 기구에 재조달가액（(IW%)의 20%-40% 

로 감가기준을 볼 수 있다 

다만， 주형 및 금형， 지형， 목형， Film 둥 특주품은 일반적으로 

취득 및 제작년월의 부정확성과 업종， 기업에 따라 시용빈묘ㅏ 

일정치 않은 점， 진부화된 제외품의 보관문제， 개개의 추후 재 

활용도가 미지수인 점 둥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체 재조달가액 

(1cX%)의 珊％까지를 감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2. 소모풍류는 영업용에 사용되는 한 영업용 집기비품의 범위 

Iv. 수리비의 감가적용 
	

에 포함된다． 다만， 지류， 끈류， 라벨류와 같은 포장자재로서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최종적인 상품의 일부로 판매되는 것은 상픔류로 평가하는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 
	

것이 타당■띠 영화콴내의 Film, 병원 또는 의원 둥에 있는 

헙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의약품， 인쇄공장에 있는 활자， 사진판， 연판， 동판， 지형， 설 

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 
	

계사무소에 있는 설계도괏 디자이너 점포 둥에 있는 디자인， 

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헙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택시회사의 구내에 있는 연료용 개솔린 등은 어느 것이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 
	

집기비품으로 보지 않는다． 

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통 가재로서 사용＝되고 있는 동 종류의 도구라도 용도에 

따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집기비품으로 취급한다 예 

컨대 보통은 가재안 이불류도 여관둥에서 영업용으로서 사 

용되는 것은 집기비품이다． 

나 취득년도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자산대장 등에 평가대 

상 집기비품의 원시취득가액으로 동 취득년도를 보고 

이것에 물가지수를 사용해 평가시점의 재조달가액에 환 

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장부， 전표r 카드 둥은 집기비풍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것 

들은 객관적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것이므로 명기하지 않으 

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기한 경우에도 통상 

은 직접 재제작비용이 보험가액이 된다． 

다． 실제 평가에 있어서 그 종류， 수량이 다양하고 개별적으 

로 그 가격을 좌aㅣ는 일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 둥에 따라 개괄적， 총체적夕로 파악한 

다． 

H. 평가방ㅓ 

집기비풍은 건물， 기계， 가재와 같이 계속사용재이기 때문에 그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년수 둥 

에 상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이것을 평가한다 

보험가액（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1. 재조달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면적（실（쬐， 면적단위당）에 수용된 집기비품의 

수량， 가액으로 전쳬가액을 추정평가하는 방법 

② 종업원 I인이 사용하고 있는 집기비품의 수량， 가액 

을 기준으로 해서 전쳬가액을 추정평가하는 방법 

③ 동일규격의 집기비품이 복수인 때에는 1대의 집기비 

품 가액과 그것을 조작가동하는데 필요한 기구， 비 

품류의 가액을 산출한 후 당해 깁기비품의 대수를 

곱하여 전체가액을 파악하는 방법 

7L 집기비품에 대한 평가는 기계와 둥일하게 직접 개개에 

대해 조사하는 외에 계약자의 자산대장에서 그 수량， 취 

득가격을 파악하고 그것에 상각자산 대상외의 소액자잔 

및 소모품의 재고를 더해서 재조달가액을 파악한다． 

입 중고구입 집기비품의 평가방법 

( 제작년도를 알 수 있을 경우 : 당해 집기비품의 신품재조 

달가액에 경과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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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 

험옥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척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 

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제작년도를 알 수 없을 경우 : 집기비품의 상태에 따라 

신품재조달가액 30%-SO%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 

한다． 

(3)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보다 비싼 경우 : 신품재조 

달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중고품가격이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장각한 것보다 낮을 

경우 :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 신풍구입 집기비품인 경우에도 신품재조달가액을 감가장 

각한 가액이 시중중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중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V. 영업용 집기비품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치 업종별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ifi. 감가공제 

집기비품에 대해서도 개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 

과년수 등에 상움·한 감액공제를 하는 것이 통상이다． 집기비품 

은 내구소비재적인 집기와 단기소비재적인 비픔， 소모품으로 구 

성되어 있어 개개의 감가율이 각가지이지만 개괄적으로 내용년 

수가 짧은 것이 많든지 또 영업활동상 신진대사가 빈번히 이루 

어지는 것 둥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으로 집기비품 전쳬의 재조 

달가액（(1W%) 의 20% -40％로 감카기준을 볼 수 있다 특히 집 

기비품의 최종찬가율은 20％이다． 



제8펀 가재의 평가 
	

2. 기타 주의하여할 사항 

I. 가재의 정의 및 범위 

가재라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용구로서 소유하고 있 

는 가구，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뢰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쳬의 물풍을 포괄함을 말한다． 따라서 거주재피보험 

4)의 직종에 따라서 어떤 물품이 가재인가의 판정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일반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가재의 평가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 

술한다． 

( 수용장소 

수용장소는 원칙적으로 건물내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에 있어서의 전용부분의 베란다 및 처마끝 둥에 놓여있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단독주택의 

경우는 옥상 및 담장내에 수용되어 있는 가재도구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영업용 집기비풍과의 관계 

같은 책상이라도 가정생활허l 斗용되는 것은 가재이며， 영 

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영업용 집기비품이다 예컨대， 여 

관등에서 영업용으로서 사용되는 침구류는 영업용 집기비 

품이다． 

(3)영업용 집기비품에 유사한 것 

학자의 서적이라든가 기섕의 거문ii, 의류 둥은 영업용 집 

기비품으로서의 색채가 강하나 통상 가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재로 처리된다． 그러나， 농가의 경운 

기， 어망 둥은 금액도 고액이므로 명기함 필요가 있다 

(4)기계 · 기구 

가정용 전기기구류가 가재인 것은 당연하나 가내공업적 

1. 일반적 사항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 생긴 직접손해를 담 

보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의 목적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자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피 

보험자 본인의 소유물만이 부보．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가구주인 때에는 같은 가구에 

속하는 친족 또는 사용안의 소유물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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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와 쟤봉틀이 몇대라도 놓여있는 경우에는 가재로 

보기가 어려우며 별도의 기계， 기구로 부보할 필요가 있 

다 

(5) 동식물 

약관상 별다른 규정은 없으나 생물은 이른바 가재의 개념 

과는 상이하며 손해의 발생방법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원 

칙적으로 가재라고는 해석되지 않고 화분， 수족관은 가재 

에 포함한다떼 

건의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손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평가시에는 보험가액의 성격（법률상의 요청）, 재조달가액（신 

품의 재취득가액）에서 적절한 감가공제를 하고 평가시의 현재가 

액을 산출하되 객관성 있는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할 필요가 있 

으며 자의적이거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된다 

단， 가계성보험（보험목적물이 가재도구일 경우） 사고중， 알정한 

금액 이하의 사고의 경우 간이평가기준《평가방법 제3항）을 이용 

할 수 있다． 

(6) 서화， 고서류r 골동품 둥의 감가상각 졔외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개인소장 서홰 고서류， 골동품에 대하여는 공안감정기콴 

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갸 기타 

① 안경， 틀니， 콘택트렌즈， 의수족 등은 신체의 일부이지 

만 분리상태에서 손해발생시에는 가재도구로 평가한다 

② 은수저의 경우 사용시는 가재에 포함하며， 보관시는 귀 

금속에 해당한다 

II. 평가방법 

가재는 간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 

1. 평가의 기초적 사항 

가재는 가족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구 

로 가족의 구성내용이 그대로 가재내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가재의 평가는 우선 대상가족의 가족구상 및 생활수준 둥 실 

태를 파악하는 일부터 샤작된다． 

다시 말해서 

① 가족의 구성인원 

② 가족의 소득수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외에도 가족의 생활을 반영하는 가재는 다종다양한 물품 

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가재 상호간에는 어떤 종류의 균형 

이 있으며， 그것이 생활용구인 이상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먼 

어느 가정에 있는 것이라도 수량， 품질은 특별히 가족인원별， 

종류별의 구성이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다． 



압 가재의 감가공체 

가재에 대해서도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에 따른 손모 및 경과 

년수 둥에 상옹한 감가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물， 기계살 

비 등 계속사용재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가재는 그 종류가 극 

히 갑다하기 때문에 개개의 가재사용반도， 사용방법의 적부 

（適聊， 보유수의 다과 등에 따른 내구성이 상위（相違）하기 때 

문에 상세한 감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재 전쳬의 포괄적인 감가기준은 신혼가정 등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개 가재의 신친대사에 

따른 효용의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전 가재의 재조달가액 

(100%) 의 25％를 감가기준으로 본다． 

3. 가재도구 보험가엑 간이평가기준 

(1)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이란 가계성 재물보험에 

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인 가재의 가액을 일일이 조사 

하여 평가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결정에 영향이 큰 두가 

지 항목， 즉， 가족구성원수， 월평균소득《세대주）을 丑臟ㅏ 

여 보험가액을 약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간이평가기준 적용대상 

가재도구 보험가액의 50% 미만 손해액의 사고 처리에 적 

용하며 명기 가재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재도구 보험가엑 간이평가표 이용방법 

① 현장 사고조사시 사고계약자의 가족구성원수（계약자 

본인 포함）, 월평균소득《세대주의 연평균 소득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파악하여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 

가표상에 기재한다． 이중 조사자가 사고한장을 방문 

하여 계약자 가재의 수가 많고 고가품들일 경우 ’상 

으로 표시하고， 보통일 경우 ’중／, 가재수가 적고 저가 

품들일 경우 ’하샅로 평가한다． 

② 기준액란은 4．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중 ((1) 항목 

별 기준액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기준액을 기재한다． 

③ 조정계수란에는 4．항목별 기준액 및 조정계수표중 ((2) 

월평균 소득금액별 조정계수를 참조하여 해당 조정계 

수를 찾아 기입한다． 

④ 보험가액은 각 해당란 기준액， 조정계수， 가중치 등을 

순차적으로 곱하여 산출한 후 각 해당란을 합하만 계 

약자의 가재 전체에 대한 보험가액이 된다떼 

< 산출례 > 

보험가액 = （월평균소득 기준액 x 소득금액별 조정계수 

x W%) + （가족구성원수 기준액 'c 40%) 



( 항목별 기준엑（금엑단위 : 만원） 

7ㅏ 월평균소득 

(2) 월평균 소득금엑별 조정계수《금액단위 : 만원） 간이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 

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가재 명세서상메 가재를 실 

사하여 직접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항목별 기준엑 및 조정계수표 

나 가촉구성원수 

0%가 구성원 40% 

월평균 

소득 
기준액 lnA-i 	1- 

l 	, 	0 〕그 1 

기준액 

72미 만 1,095 

인1

1,233 

72이 상 ∼143미 만 1,598 

인
2

2,509 

143이 상 ∼215미 만 2,482 - 	3cj 3,269 

215이 상 ∼287미 만 3,204 - 	4cj 3,955 

287이 상 ∼358미 만 3,821 - 	5 인 4,275 

358이 상 ∼430미 만 4,246 - 6인이상 4,606 

430이 상 ∼501미 만 5,008 

501이 상 ∼573미 만 5,190 

573이 상 ∼716미 만 6,616 

716이상 7,488 

월평균소득 조정계수 

72미 만 
상：:1.3, 중：:1.0, 하： 0.7 72이 상 ∼143미 만 

143이 상 ∼215미 만 
215이 상 ∼287미 만 

상：:1.4, 중：:1.0, 하： 0.7 
287이 상 ∼358미 만 
358이 상 ∼430미 만 

상：:1.2, 중：:1.0, 하： 0.8 
430이 상 ∼501미 만 
501이 상 ∼573미 만 

상：:1.5, 중：:1.0, 하： 0.8 573이상∼716미만 
716이상 

(3 ) 항 

목별 가중 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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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차량 및 운반구의 평가 
ifi. 수리비의 감가적용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 

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중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 

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았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계％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 

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명기된 차량은 자동차보 

상 실무지침에 따른다 댕 자동차보험 내용년수에 명기되지 아니한 

차량은 【별표치 에 따른다． 

【별표치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Iv.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 
【별표5】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참조 



（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동산을 말한다 

I . 재ㅉㅏ산의 정의 및 분류 

I. 계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라 함은 원 · 부재a 재공품， 반제풍， 제품， 부산물， 

상풍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10펀 재ㅉㅏ산의 평가 

( 저장품 

저장품이라 함은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소모 

품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예 · 가구공장의 연 

마포， 연마지） 

（기 기타의 재고자산 

상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재괘ㅏ산을 말한다 

( 원 · 부재료 

원재료， 부재료， 매입부분품 등을 말한다 

2. 계고자산의 분류 

H. 재괘ㅏ산의 평가 

（와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올 

말한다 

(3) 반체풍 

자가제조한 중간제풍을 말한다  

1. 평가의 특색 

견본이나 전시품 둥 계속사용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개조달가액이 평가의 기준이 되며 

교환가치（시장가치）가 평가의 한도가 되므로 통상 감가라는 

요소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재고자A）의 보헉가에 = 재조담가액 

(') 체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을 말한다 



C 0 포장용품， 경품， 견본， 전시풍， 진열품 

는 달리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척 가치를 보험가액은 재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평 

2.평가의 범위 

7f. 소유권 관계 

보험계약에서 특별히 명기하지 않으만 보험의 목적은 자 

기소유분에 한정되므로 수탁품， 예수품 등의 타인 소유분 

은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한다． 

나· 판매 · 일반관리비 및 미실현비용《이익）의 제외 

재고자산은 교환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유통과정상 각종 

경비 및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손해 

보상의 원칙에 의해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의 때와 장 

소에 있어서의 재조달가액 즉， 개취득가액이 기준이 되므 

로 기지출된 판매 · 일반관리비 및 미실현비용（이익）은 포 

함하지 않는다． 

3.평가방법 

( 상품 

포함한다 

나 상픔에 대한 평가의 특색 

① 재매입가액이 기준이 된다． 

상풍은 교환재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의 

손해보상의 원칙에 지배받는 관계상 판매 · 일반관 

리비 둥 미실현비용 및 이익을 포함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매입가액올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유통과정의 단계상 가격차가 발생한다． 

상품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자 → 도매상 → 소매상 

의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 게 이르게 되는데 

유통과정의 단계상 가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평 

가대상이 되는 개별상품의 유통과정이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매입가액이며， 

판매 · 일반관리비 및 다음단계로 옮겨갈 때의 이익 

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상품의 범주 
	

다． 각종 상풍의 평가 

상품이란 건물， 가재， 영업용 집기 둥의 계속사용재와 



( 원 · 부재료 및 저장품 

원 · 부재료 및 저장풍은 외부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대부 

분이며， 이 경우 보험가액의 평가는 일반상품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펀， 원 · 부재료 및 저장픔을 자가제조한 경우 

에 있어서는 제품의 평가방법과 마찬가지로 제조원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7L 외부로부터 매입한 경우 

ㅇ보험가액（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뎨조달가액 = 재매입가액（순매입액＋매입부대비용） 

나． 자가제조한 경우 

ㅇ보험가액（현개가액） = 재조달가액 

ㅇ재조달가액 = 제조원개교환가치를 한도로 함） 

② 견본， 전시품， 진열품 

계속사용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견본， 전시 

품， 진열품 둥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상당액을 차감 

하여 산정한다 

※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 감가공제액 

③ 사장품脾ad Skrk) 

일반상품 중에는 매잔품， 재고품， 셋트제품의 우수 

리품， 유행이 지난 상품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가 있다． 이들 소위 〃사장품〃에 대해서는 상품가치 

가 현저히 낮마져 있으므로 본래의 취급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며 〃사장품’’으로서의 

시장가격에 의하거나 혹은 별도의 할인을 고려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2) 체품， 반졔품， 계공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의 평가기준은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해당 재조달가액 즉， 재생산원가이며， 이는 투입재료비에 

공정별로 부가된 가공비（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조간접 

비）를 가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보험가액（현재가액） = 재조달가액 

※ 재조달가액 = 제조원가《재생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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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여 백〉 

이 기준은 1993년 I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6년 4월 I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년 10월 I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G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 백〉 

별 표 

 

본 별표의 내용년수 및 감가율 등은 세법 둥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확인 : 삼일회계법인， 2膠) 



許 은 건 
과 지 露 

〈여 백〉 

	
【별표11 건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노― 우기 이외의 
건물 창고7 공장 

변전쇠발전쇠 
정거장，정류장z 
차고용건뭍，폐수 및 
폐기뭄처리용건물， 
냉장창고7화학공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믈 

鑽 擺 璵 擺 鑽 鎚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찰근콘크리트조 

乃 1.07% 57 1.40% 38 2.11% 

철골조／석좌연와석조 田 1.33% 45 1.78% 30 2.67% 

콘크리트주／연외조7 
벽돌조／보강블럭좌 
목조（한식，통나무》 

밂 I 祗％ 38 2.11% 25 3.20% 

블록조／경량철골조Z 
단열판넬조／목조（절충식놀 

40 2.00% 30 2.67% 20 4k0% 

토조Z토벽좌목골몰탈조 30 Z石7% 23 3貂％ 15 5.33% 

간이목죽／간미목골몰탈좌 
간미철재쇠파이프주／ 
컨테이너 

10 800% 7 
11.43% 7 11.43% 

주） 1. 추정내용년수는 범점내용년수에 15배，2.0배 수정한 것임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뭄로 하며， 

건축믈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절비， 가스설비， 냉방 
통풍 및 보일러설비， 숭강기설비 둥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3. 화학공장이라 항은 
상시 장치하기 위한 

염， 칠레초석 기타 조해성（潮『性）이 있는 고체를 
건물과 극약등을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부식하기 

건
건

해
방
 

당
난
 

쉬운 건뭄을 말한다 

4.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인 

譴 
기둥， 바닥환， 지붕틀， 가로재 등이 H형강구 
하며， 그외 C형강둥 경량형강과 단열판넬올 건물을 철골조라 

한 건물은 경량철골조 및 단열판넬조라 한다 



경년감가율표 

및 운반구） 

주） 1 추정내용년수는 팁정내용년수에 1.5배，2.0배 수정한 것임 

2 별표2에 적용되지 않는 구축믈은 별표3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21 구축물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 ！별표31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 및 

（시설， 기계강치， 집기비품， 차량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겹擊용 鎚 

A 농업， 
임업 
및 어엄 

01 농업 작을 재배업／축산멉／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엠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Z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10.00% 

과수 l30 2.67% 
02 임업 임업 l 10,00% 

03 어업 어로 어업／양식어엄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10 8.00% 

B 쾅업 05 석탄． 훤유 
및 천연가스 쾅업 

석탄 쾅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 8.00% 

06 금속 광업 철 광업／비철금속 쾅업 l15 1533% 
07 비금속쾅뭍 쾅업 

；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기타 비금속쾅물 광업 

15 5.33% 

08 굉멉 지원 서비스업 l쾅업 지원 서비스업 8 10.00% 

C 제조업 10 

업 
조 

제 
끊 

식 도축． 육류 기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 가공 및 저 
장 처리업／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Z동물상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낙농제 
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곡뭄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픔 제조업尨)타 식품 제 
조엡동믈용 사료 및 조제 
식풍 제조업 

12 6.67% 

음료 제조업 알콜음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6.67% 

12 lTM 제조업 lufl 제조업 15 15.33% 

r- 교량， 도쾨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올 
포함한다．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믈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 

」拿 擺 瞋 離 
찰글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75 1.07% 38 2.11% 

철골조／석조／연와삭조 60 1.33% 30 2.67% 

콘크리트조／연와조Z 
벽돌좌보강블럭조 

45 1.78% 23 3.48% 

블록조Z경량철골죄 
단열판넬조Z목조 

38 2.11% 1B 4.45% 

토조／토벽조Z목골몰탈조 30 2.67% 15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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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聿용 擺 

C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Z 
작물작조 및 직물제품 저1조엡 
편조원단 및 恤1픔 저1조엡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2 6.67%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0 8.00% 

14 의복 의복액網」리 
및 모꾀저］품 저）조업 

봉쳬의복 제조업／모피기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편조 
의복 제조업／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0 8.00% 

15 

조 
卄iI 

媤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신발 및 신발부부픔 
제조업 

12 6.67% 

가죽． 가방 및 유사저1품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저1조업（(1511) 

10 8.0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1구제외 

제재 빚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제조엡코르크 
및 조물 제픔 제조업 

12 6.67%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팔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엥 
골판지． 종야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엡기타 종이 및 
판지 제픔제조업 

15 5.33% 

18 인쇄 및 기록매쳬 
복저1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Z 
기록매쳬 복제업 

10 8.00%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Z 
석유 장제품 제조업 

10 8.0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압 

；의약품 제외 

기초화힉물질 제조멉／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 
조업Z기타 화학제풍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10 8.00%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2)!기타 화학제풍 
제조업（204) 중 살충제 및 
기타농약재조업（ 2041) 

I 
13.33%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翠용 龐 

C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의약풍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콴련제품 제조업 

13.33% 

22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Z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 6.67% 

23 비금속 굉물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풍 
제조업／시멘트， 석회， 플라 
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기 
타 비금속 쾅믈제픔 제조업 

12 6.6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1) 

10 8.00% 

24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엡i차 비철 
금속 제조업Z금속 주조업 

15 5.33% 

25 금속가공제픔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5 5.33% 

26 전자부풍， 컴퓨터， 
영상． 응향 
및 통췬1장비 제조업 

턴慽쳬 저隧r枸騁품 제珊 
통신 및 빙송 장비 제조엡 
영상 및 음牛1기 제조업 

6 13.3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 

6 13.3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측장，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공학기 
기제외빤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尨]겨ㅣ 
및 시계부품 제조업 

12 6.67% 

28 전기잠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 
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건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 8.00% 

, 94 - - 95 [ 



- 96 - - 97 -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뿌용 擺 

C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2 6.67% 

30 자동차 및 트러―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牀ㅏ동차 차제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차동차 부품 제조업 

10 8.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멉／철도 
장비 제조업／항공기， 우주 
선 및 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6.67% 

32 l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 12 16.67% 
33 기타 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엡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인형J 장난감 
및 오락용구 제조업Z 
그외 기타 제풍 제조업 

12 6.67% 

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멉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가조절 공급업 

전기업尨牌 제조 및 배콴 
공급업／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 2.67% 

36 수도사업 수도사업 F.. 	30 	1 F 2.67% 
E 하수， 
폐가물 챠리， 
원取脚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2 6.67% 

38 폐기물 수깁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 
처리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2 6.67%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2 6.67% 

F 건설업 41 	F l종합 건설업 l간물 건설od/토목 건설업 10 1 800% 
42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살물 축조관 

련 건문공사업Z건물설비 설 
치 공사업／전기 및 통신 공 
사업Z실내건축 및 건축마무 
리 공사업／건설장비 운영업 

10 8.00%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Z자동차 부픔 
및 내장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0 8.00%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擊용 鎚 

G 도매 
및 소애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엄 

상품 중걔업Z산업용 농축산 
묠 및 산동뭄 도매엥음1식 
료품 및 당배 도매업汐「정 
용품 도매업／기계장비 및 
관련 믈품 도매업／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기타 전문 도매업Z상품 종 
합 도매업 

10 8.00%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정보통신장비 
소매업／＾유， 위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기타 가정 
용픔 소매엥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풍 소매업／연료 소 
매업／기타 상품 소매업／무 
정포 소매업 

10 8.00% 

H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운송엥육상 여객 우송엥 
도로 화뭄 운송엡소화물 전문 
운송엥파미프 라인 운송업 

8 10.00% 

철도운송업 24 3.33% 
50 수상 운송업 해상 운송엡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15 5 33% 

외항운송업（ 5011) 중 외항 
화물운송업（ 50112) 

24 3.33% 

51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15 5.33%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엥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12 6.67% 

I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엥 
기타 숙박업 

10 8.00%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응식점엠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0 8.00% 

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서적． 갑지 및 기타 인쇄뭍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8.00% 

59 양낭오다오 가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 
그램 제작 및 배급업 

10 8.00% 



대縣 - No. 耭 - 

騈

추장내용 
년수 

경년 l 
감가율 - 

J 출판 앙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업 
臘 

l업
엡4"

송방

오비 
徊 

10l 8.0씌 
61 통신업 우편엠건기퉁산업 	l 10 	I 800% - 

컴퓨터 프弘래밍， 
시스템 통합 
및 콴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 
% 

0 
0 

8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 
스업／기타 정보 서비스업 

10 

% 
0 0 

a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광투자기괭 
기타 금융업 

8 

10.00% 65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戶ㅐ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8 

10.0뼉 
66 긍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엄Z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8 

10.00% 

」 L 부동산업 

-’임대’ 

68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0 

800%-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締장비 임대업／개인 및 
가정용풍 밈대엄／ 
산멉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엥 
무형재산권 임대업 

nb 

13.33% 

一,ISI. illfl.1 c一 70 연구개발업 자면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엡 
안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8 10.00% 

71 건문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엄／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엠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회 
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10.00% 

72 건축기술， 엔지니 
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Z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 10.00% 

73 기타 전문1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전문디자인엡사진 
촬영 및 처리업／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10.00% 

ㄹW
분 

대 No. I 耭 - 소분류 	- 
추정내용 

년수 
경뎐 l 

감가퓰 l 
N 사업 
시살관리 
및 사멉지원 
서비스업 

찌― 사업시설 콴리 	1 

’조’「ㅂ―스’- 

사멉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엥 
건뭍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엡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0 0 

0 
1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 
비스엥경비， 경호 및 탐정엡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0 0 

0 1 

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10 800 「 ― 
!P 2* 

85 교육 사비스업 a 교육가광중등 교육가w 
고둥 교육기관嶋수학괴 
외국인학교 및 대卞ㅏ과 
일반 蛤 힉휑기타 교육'祉 
교육지원 서비스업 10.00%- 

r- 보건업 
l 및 사회복지 

IAj U? 

86 보건업 병웽의웽공중 보건 의료엡 
기타 보건업 

8 10.00%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살 운영업 

8 10,00% 

.묀업 

예L여배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사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엥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0.00%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 10 .00% 

田ㅏ허닌 
회it 

협屎리-/인비 
S및수및개서 

―■― 
94 협회 및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처V노동 

조함／기타 협회 및 단체 
10 8.00% 

95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엥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짧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8 10.00%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마용， 욕탕 및 유사 서바스엡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10.00% 

- 99 - 98 , 



I별표4] 유흥음식점의 종류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추」聿용 鎚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1 가구내 고용활동 가구내 고용활뒀 8 10.00% 

98 탈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흴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尨ㅏ가 소비를 
위한 기사 서비스 활동 

8 
10.00%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10 8.00% 

시험연구용 
자산 

건물부속셜비． 
구축물， 기계장차 

10 8.00% 

쾅학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공구． 
기타설비 

13.33% 

분류 내용 퀄翠용 麗 
단란주점영업점 
및 유흉주점영업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호（식품접객업） 다（단란주점앙업） 
빚 라《유홍주점영업） 

8 10% 

기타 l 泂에 준하는업소 8 10% 

※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풍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뒨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안구시설 

3 진제품이나 신기술과 콴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을 위한 설비 

4.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둥의 살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01 100 - 



【별표5' 업종별 자산의 추정내용년수표 

（시설，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 및 운반구）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법」翠용 mflulua 

시뾔찌 

A 농업， 
임엄 
및 어업 

01 농업 직뭍 재ㅐ』엄／축산업／ 
작믈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개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Z 
수렵 및 관련 사비스업 

綸'd) 
B 8 

과수 
20'd(15-J 

B 30 

02 임업 임업 
5'd(4-6d) 

B 

03 어업 어로 어빪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j
嵋 

10 

B 쾅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석탄 쾅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5d(4-ed) 

C 10 

06 금속 쾅업 철 광업／비철금속 쾅업 
10'd(8-12년 ) 

B 15 

07 비금속쾅물 쾅업 
；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Z 
기타 비금속쾅물 광업 

년
8-1 

B 15 

08 굉업 지원 서바스업 광멉 지원 서비스업 
S'd(4-@d) 

B 8 

C 제조업 10 

업 
조 

제 
a 

식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뭍 가공 및 저 
장 처리업／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엄／동물성 및 
식믈성 유지 제조업／낙농제 
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빪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기타 식품 제 
조업／동뭍용 사료 및 조저ㅣ 
식품 제조업 

년 

녀느빅 
A 12 

음료 제조업 알콜옴료 제조업Z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년년ㅓ 

A 12 

12 담배 제조업 담배 제조업 
년년쫴밉 

A 15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11% 

쉐 쉬계 

C 제조업 13 섬유제픔 제조업 
；의복제외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작물작조 및 직물제품 제조엡 
密원단 및 蜘1품 제조엡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隅2'd) 
A 

12- 
섬유처1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년

년·7 A 

14 의복， 의복맥半눠 
및 모괴제품 저1조업 

봉자1의복 제조업Z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Z편조 
의복 제조업Z의복 액세서리 
제조압 

8'd(6-10'd) 
A 

10-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저1품 
제조업씬발 및 신발부부품 
제조업 

lad(8-12년 ) 
A 

12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픔 
제조업（(151) 중 원피가공 
및 가죽저―조업（(1511) 넌 

년"r A 1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ㅏ구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제조업／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압 년 

8-1 A 12 

17 펄푀 종이 및 
종이제풍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엠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엥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제조업 

隅2d) 
B 15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5'd(4-ed) 

C 10 

19 코크쇠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엡 
석유 정제품 제조업 

叱
晛 1 

A 10 

20 화학물질 및 
화학저1풍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화학물질 제조업／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뭍질 제 
조업／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년 

년̀r A 10 

비료 및 칠소화합물 제조업 
(202)!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살충제 및 
기타농약재조업（ 2041) 

(4-6i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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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聿용 -I-=U 

시ㄲ쾨 

C 졔조업 21 의료용 믈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뭄질 및 생믈학적 
졔제 제조업／의약풍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풍 졔조업 

sd(46j) 
A 

22 고무제품 및 플라 
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년8-1 A 

12- 
23 비금속 쾅물졔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픔 
제조업씨멘틔 석회， 플라 
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7기 
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년 

녀ㄴ기 
A 

유리 및 유리제풍 제조업 
(231) 5'd(4-。년》 

C 

24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1차 비철 
금속 제조업Z금속 주조업 

년
0d8-1 B 15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7汗 자젭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중기발생기 제조업／무갸 및 
총포탄 제조업／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lwd(8-12'd) 

B 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징쥡1 제조엄 

u炫체 차畔陞댜부품 저飇 
통신 및 빙송 징비 제조엥 
영상 및 음小1기 저1조업 

(4-6년 ) 
A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3) 

년

년4-. A 

27 의료， 정밀． 쾅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장밀기기 제조업 ; 공학기 
기제외／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쾅학기기 제조업／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년 
8-1 A 12 

28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 
환1공급1제어 장치 제조엥 
일차건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년 

녀ㄴ기 
10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擊용 쉐譴 

수정 

C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특수 옥적용 기계 제조업 隅2'd) 

A 1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년 

녀노밉 

io-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Z철도 
장비 제조엡항공기． 우주 
선 및 부픔 제조업／ 
그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난 

년기 
A 12 

32 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 
년0\8-I A 12 

33 기타 제풍 저］조업 귀금속 및 장진용품 제조업 
／악기 제조엡운동 및 강기 
용구 제조업／인형， 장단감 
및 오락용듀L 제조업／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欄2'd) 
A 12 

I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멉 

35 전기， 기긱 중기 
및 공가理 공급펍 

전기업躇ㅏ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중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d(15-A4j 
B 30 

36 수도사업 수도사업 
20'd(15ad) 

B 30 

E 하수， 
페기을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년너노밉 

A 12 

38 페기을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자생업 

폐기물 수집운반업며기물 
처리업／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섕업 

／錫2년) A 12 

39 환경 장화 
및 복원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bid(8-12id) 

A 12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건물 건설업／토목 건설업 

년년

4- C 10 

42 전문직별 공사업 기반조성 및 시설을 축조관 
련 전문공사업Z건뭍설비 설 
치 공사업Z전기 및 통신 공 
사엡실내건축 및 건축마무 
리 공사업／건설장비 운영업 

낍 d) 
C 10 

105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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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법4뿌용 -I--U 

쥐계 

G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脾ㅏ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풍 판매업 

5'd(4-ed) 
C 씌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 
물 및 산동물 도매업／옴식 
료품 및 담배 도매업踐ㅏ정 
용품 도매업／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건축자재J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기타 전문 도애엄／상품 종 
합 도매업 

S'd(4-6'j) 
C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음 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Z정보통신장비 
소매업／섬유， 위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기타 가정 
용품 소매업Z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연료 소 
매업／기타 상픔 소매업／무 
점포 소매업 

5'd(4-6'd) 
C 

ㅐ 운수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雉육상 軫저 우송엡 
도로 화물 운송엥쇄믈 전문 
운송쌉파미프 라인 운송업 

5'd(4-ed) 
B 

철도운송업 
20'd(15-J 

A 24 

50 수상 운송업 해상 운송업때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년년기 A 15 

외항운송업（5011) 중 외항 
화물운송업（(50112) 20'd(15-) 

A 24 

51 항공 운송업 정기 항공 운송엥 
부장기 항공 운송업 隅5'd) 

A 15 

52 창고 및 운송관란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년

난아 B 12 

I 숙박 및 
응식점업 

55 숙박업 숙박시설 운영업Z 
기타 숙박업 。一 A 10 

56 음식점 및 주점업 응식점업Z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년년

nT A 10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聿용 -I-- 

시쬐계 
Jt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58 출판업 서적， 갑지 및 기타 인쇄뭍 
출판업／소프트뭬어 개발 
및 공급업 년 

년十 C 

59 앙상오다오 가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 
그램 제작 및 배급업 5'd(4-6년 ) 

C 
10 

60 방송업 라디오 방송엡 
텔레비전 방송업 5'd(4-ed) 

C 뾔 
61 통산업 우편업／전기통신업 濯 laId) 

A 
fb- 

62 컴퓨터 프렁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티 프로그래밍， 
시스템 롱함 및 관리업 

뎐 

년十 C 10 

63 정보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 
스업／기타 정보 서비스엄 一 

넹 C 10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광
7

刪

7
p1-

행타 
OC7] 

(4-6'd) 
B 

65 보험 및 면금업 보험업尨ㅐ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년년

4- B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 서비스엄／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년년

4- B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S'd(4-6Id) 

C 10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임대업／개인 및 
가점용품 임대업／ 
산멉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엡 
무항재산권 임대엄 

S'd(4-6Id) 
A 

｀계＝凶 
p 

70 연구개발업 자연괴학 및 공학 안구개발엡 
인문 및 사회괴학 연구개발업 

년년

4- B 

71 전문사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7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희 
사본부， 치주희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5'd(4-6Id) 
B 

72 간축기술， 엔지니 
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멘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년 

년乍 B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법」뿌용 1nU 

쉬찌 

M 전문． 
과학 및 
7渗눋凶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Z전문디자인엡사친 
촬영 및 처리업Z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稶14) 
B 

N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엡 
간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년 

녀ㄴ4- B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 
비스업Z경비． 경호 및 탐정엥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5d(4-6) 
B i 

0 공공행정． 
국밤 및 
사회보장 
행장 

84 공공행점，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희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 행정／ 
사회보장 행정 

년 

녀ㄴ4. C 띠11- 

p IiL*업 
85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가괭중둥 교육가괜 

고등 교육기괜특수학ilL 
외국인학교 및 대꽈과 
일반 교습 힉팡가타 교육'탠 
교육지원 서바스업 

奇 (4-6 
B 

Q 보건업 
및 사화복지 
사비스업 

86 보건업 병웽의웽공중 보건 의료엥 
기타 보건업 낍'd) 

B 8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ed) 

B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콴련 서비스업 

창작 및 에술관련 서비스엡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압 

5'd(4-6년) B 

91 스포츠 및 오락콴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4-6'd) 

B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협희 및 단체 산엄 및 전문가 단쳬Z노동 
조합／기타 협회 및 단쳬 楓년 ) 

C 10 

95 수리업 기계 및 장비 수리업/ㅏ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S'd(4-6년 ) 
B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마용， 욕탕 및 유사 서바스엡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년 

년4- B 

대분류 
CodeNo. 

중분류 소분류 
법」翠용 -rnU 

수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가권귀 고용활동7 년년十 B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싸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sd(4-S'd) 
B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AM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sd(46d) 

C 10 

뻥 
시연지 건믈부속설비， 

구축믈． 기계장치 
5년 C 10 

7
軟구”

시공 

聊 
幷췌稠 

3년 C 

수정급별은 A : 1.2 배， B 1.5 배， C : 2.0 펴 
시험연구용자산의 범위 

가． 새로운 치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나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된 치식과 경험을 응 

용하는 연구시설 
다． 진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올 위한 설비 
라． 새로운 기숱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마 직업훈련용 시설 

- 108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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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  백 	항  목 세 

 목켰繼瀧7 

]7] **杆 7t 구류주로 금 속제  것20 l 

4.0 % 기타      I 

8.00 %가전 풍전자 	전기． 가 스기 기 l10 

8.00% 구 의류 및 기타 섬 유제풍류61 

3.33% 실내 식품주로 금 	제 의 것 -30 

2.6 % 기타 의 것10 

8. 0 식사 및  주방용 도자기， 	리 제 	의  것4 

 l왜 % 기타  것10 l 

8. 00 악기주로 금 	제 의   l30 l 

2.6 % 기타 의 것16 

5.0 % 기타 의 것10 

8.00%1QJAF 
--1' 

1동신 기개민  	퓨터 및 주변기기61 
3.33 %전 화설비 12l 

6.67%이동 	선 전화 기 ll61 

3.3 % 기 타의  것 l10 

8.00 A] 

7]  )一 시계 l20 

4.00 % 도 	형기 lF 10 

8.0 % 기 타 의 것l61 

3.33 

% 학 

기기靷 ' 쾅학 기기 l161 

5. 00 %용기 121 

6.6 %내 화 용 	고 -I 	41 

2.0 % 기타 의 	 갓 121 

6.6 
7%오 

락및스 

쏘즈기구 외당 구용구16 

5.0 %바둑 	장 ， 
기타  와유사 

한 유회구10 

8.00% 스 포츠용구61 

333 % '자전거 

81 0 m%완구 

420 % 기타 의 	1018 

  0 0%  타주로 금 속 제 	것l I 	201 
4.0 % 기 타 	것-I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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